
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[별표 8] <개정 2022. 7. 1.>

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(제45조 관련)

1. 영 별표 4 제1호나목2)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은

다음과 같다.

[보증금 + (월세금액에 40을 곱한 금액)] × 평가 비율

2. 제1호에서 평가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.

3. 제1호에서 {보증금 + (월세금액에 40을 곱한 금액)}(이하 "기준액"이라 한다)이

임대차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으로 인상된 경우(임대차목적물이 변경되어 기준액

이 인상된 경우는 제외한다)로서 인상된 금액이 인상 전 기준액의 100분의 10을

초과한 경우에는 그 변경되거나 갱신된 계약기간 동안의 기준액은 인상 후 기준

액에서 그 초과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
